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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[ 1]

동차등록 할 경우 매 상과 매 제 조제 항제 호 련( 3 1 1 )

매 상 매 준

동차 신규등1.

가 비사업용 승용 동차 승합 동차.

1) 승차정원 하 승용 동차 다목적형 포함6 ( )

량 상 미만1,000cc 1,500cc① 제

량 상 미만1,500cc 2,000cc② 취득 과 분100 4

량 상2,000cc③ 취득 과 분100 5 다만 다목( ,

적형 취득 과 분100 4)

승차정원 승 상 승용 동차2) 7 당 원390,000

승차정원 승 상 승 하 형 스3) 11 15 취득 과 분100 1.5

원초과할경우 원적용(390,000 390,000 )

승차정원 승 상 승 하 형 스4) 16 25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경우 원적용(650,000 650,000 )

승차정원 승 상 형 스5) 26 취득 과 분100 1.5

원초과할경우 원적용(1,300,000 1,300,000 )

나 비사업용 화 동차.

형화 동차 톤 상 동차1) (4.6 )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경우 원적용(650,000 650,000 )

2) 형화 동차 톤 상 톤 미만 동차(2.5 4.6 )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경우 원적용(390,000 390,000 )

형화 차 톤 미만 동차3) (2.5 )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경우 원적용(195,000 195,000 )

다 사업용 승용 동차 승합 동차 화 동차. ,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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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차 전등2.

가 비사업용 승용 동차 승합 동차.

1) 승차정원 하 승용 동차 다목적형 포함6 ( )

량 상 미만1,000cc 1,500cc① 제

량 상 미만1,500cc 2,000cc② 취득 과 분100 3

량 상2,000cc③ 취득 과 분100 5

승차정원 승 상 승용 동차2) 7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(130,000 130,000 )

승차정원 승 상 승 하 형 스3) 11 15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(130,000 130,000 )

승차정원 승 상 승 하 형 스4) 16 25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(215,000 215,000 )

승차정원 승 상 형 스5) 26 취득 과 분100 1.5

원초과할경우 원적용(435,000 435,000 )

6) 여신전 업 제 조에 른 시 여업28「 」

가 리스차량 전담창 를 통해 등 하는 승용

동차 승합 동차승차정원 승 상 형26

스

제

나 비사업용 화 동차.

형화 동차 톤 상 동차1) (4.6 )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(215,000 215,000 )

2) 형화 동차 톤 상 톤 미만 동차(2.5 4.6 )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(130,000 130,000 )

형화 차 톤 미만 동차3) (2.5 ) 취득 과 분100 1.5

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(65,000 65,000 )

여신전 업 제 조에 른 시 여업4) 28「 」

가 리스차량 전담창 를 통해 등 하는 화 동차

제

다 사업용 승용 동차 승합 동차 화 동차. ,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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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법[ ]

도시철도법시행령[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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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[ 2] 개 효 간 고란 파목< 2013.6.11> [ : 2014.12.31, 2 ]

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액표 조 항( 12 1 )

매입 상 매입 액

자동차등 경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외한다1. ( )

가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 원이 명 이상인 자동차는. ( 7

외한다)

신규등1)

가 자동차)

이 미터 미터 높이 미터 이하인(1) 4.7 , 1.7 , 2.0

경우

취득 과 표 액

분100 9

이 또는 높이 어느 하나라도 에(2) · (1)

른 이 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·

취득 과 표 액

분100 12

이 또는 높이 모 가 에 른 이(3) · (1) ·

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

취득 과 표 액

분100 20

나 자동차 외 자동차)

량 이상 미만인 경우(1) 1,000cc 1,600cc 취득 과 표 액

분100 9

량 이상 미만인 경우(2) 1,600cc 2,000cc 취득 과 표 액

분100 12

량 이상인 경우(3) 2,000cc 취득 과 표 액

분100 20

다목 경우(4) 취득 과 표 액

분100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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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도시철도채 조례

제 조 채 매 상 액3 ( ) 도시철도채 매 상 액①

다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 하고는 도시철도 시행령 제 조 별표12「 」

에 정한 매 상 그 액 로 한다2 .

각종 건 공사 도 계약시는 건 공사 도 계약 도시철도채 행2. ( ,

도시철도건 경 주 에 한한다 액 를 매, ) 100 5

하여야 한다.

도시철도건 또는 경 도시철도건 운 에 필 한 역계3.

약 물품 매계약 조달청 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제 찰에· (

하여 하는 물품 매계약 경우를 제 한다 체결하는 경우에는)

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 를 매 하여야 한다100 2 .

도 액 천만원 미만 건 공사 천 역시 지역개4. 1 , 「

조례 규정에 한 상하수도 건 공사 다른 시도에 천 역」

시를 사 본거지로 하는 동차 신규등록 로 한 지역개 채 를 매

하는 는 조례에 한 채 매 하지 아니한다.

도시철도채 매 무 제에 하여는 도시철도 도시철도·② 「 」 「

시행령 도시철도채 매 사무 취 규 규정 한다」 「 」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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